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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 용  노  동 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 안내

1.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

12.1 공포 및 시행되었으니, 귀 기관의 회원사, 기술지원 신청사업장 등에 다음의 

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주요 개정사항(붙임1 참조)

  나.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(붙임2의 사전점검표 및 

안전수칙 참조)

붙임 1.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일부개정 안내(12.1 시행) 1부.

2. 관련 보도자료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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